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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

5. 임직원 및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

경위

1. 중앙회 정기검사(2019.9.16.~2019.9.20.)

2. 중앙회 부문검사(2019.9.30.~2019.10.2.)

3. 중앙회 부문검사(2019.10.7.~2019.10.8.)

4. 중앙회 부문검사(2019.10.25.),(2019.11.13.)

처분대상

기관 기관경고

임원 직무정지 3명, 견책 2명

직원 징계면직 2명, 감봉 1명

주요내용

1. 업무상 배임

2. 사고미보고(은폐) 및 감독기관 지시 불이행

3. 회계 부당처리(이자대납을 통한 분식결산)

4. 사적금전대차

조합수지에 

미치는 영향

없음.

조치내용

또는 계획

1. 우선 조치내용: 변상조치 2건(업무상 배임_2019.10.17.),(회계부당처리_2019.12.31.)

2. 조치 예정: 직무정지 6월(임원 1명), 직무정지 1월(임원 2명), 견책(임원 2명), 징계면직(직

원 2명), 감봉(직원 1명)

*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 등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 있

음.

 (통일경영공시기준 전부개정에 따른 양식개정 이전 입력 수시공시 사항 중, 임직원 및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

  대상은 기관 항목에 모두 표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
